
        관내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이 있어 약사법 제45조제2항, 제46조,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

규정에 의거 서류검토 후 현장 조사한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처리 

하고자 합니다.

<의약품 도매상 허가사항>

허가번호 명칭 종별 소재지 대표자 비고

113 ㈜퓨쳐켐

(*******

0260311

방사성의약품

도매

연무장3길 21, 2층

(성수동2가)

지대윤

(1955. 8. 13.)

·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득함

(제13-1139-00호, 2015.12.23. 

원자력안전위원회)

·허가조건: 방상성의약품 판매에 

한정함

1. 허가증 발급일자: 2016년 2월 12일

2. 허가번호: 제113호

3. 안내사항

  - 허가증이 발급되었사오니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의료과로 오셔서 허가증을 찾아가시기 바라며, 면허세 

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   ※ 허가증 수령시 준비할 사항: 신분증 및 면허세(40,500원).

붙임: 1.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(안) 1부.

     2. 시설조사보고서 1부.

     3.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.  끝.

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

성동구보건소
 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민원 처리((주)퓨쳐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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